
부산고용센터(기업지원과) : 전화 051-860-2083 팩스 051-719-4508

근로사실 등 확인서(사업주 작성) 

아래 질의는 사업주 대상 장려금 또는 지원금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,
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, 고용보험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
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
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회사명 : (*사업자등록번호 :             )

1. 육아휴직자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.

○ 성 명 : (생년월일 : - )
○ 연락처 :

2. 육아휴직자의 자녀출산일과 육아휴직기간을 기재해 주십시오.  

○ 출산일(배우자) : 년 월 일

○ 육아휴직 기간 : 년 월 일 ～ 년 월 일

3.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근로자를 채용(채용예정) 하였나요?  □ 예,   □ 아니오  

○ 채용자 성명:

○ 채용(예정)일: 년 월 일
○ 근로계약 형태: □정규직, □계약직(계약일자: 20 년 월 일~ 20 년 월 일)

(유의사항) ★★ 육아휴직지원금 특례(만12개월 내 자녀대상 3개월 이

상 연속하여 육아휴직한 경우, 3개월간 월 100만원 지원)제도를 적용받

을 경우,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지원되지 않음★★

 - 육아휴직 일반지원금(월30만원)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중복지원 받을 수 있음

 -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(월 최대 120만원): `25.1.1. 신설

 - 2025.12.31.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기존 단가(200만원) 적용)

3.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중 선택해주세요.

   □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,  □육아휴직 지원금(특례)

★★새로 대체인력을 고용·사용하기 <전 3개월부터 고용·사용후 1년까지> 고용조정(해고,
권고사직 등)으로 다른 근로자(전체 근로자)를 이직시킬 경우 해당지원금은 환수★★

4. 육아휴직자는 소속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, 직계 존ㆍ비속인가요?  □ 예,   □ 아니오

이상 기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20     .      .      .

사업장명 : (인)


